
□ 운수종사자 보수교육(4시간) 일정

교육 날짜 구분 대상 교육 장소
10/21(월) 오전 여객/화물

포항시덕업근로자종합복지관

10/22(화) 오전 여객/화물
10/24(목) 오전 여객/화물
10/25(금) 오전 여객/화물
10/26(토) 오전 여객/화물
10/28(월) 오전 여객/화물
10/29(화) 오전 여객/화물
10/31(목) 오전 여객/화물
11/1(금) 오전 여객/화물
11/2(토) 오전 여객/화물

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

11/2(토) 오후 화물
11/6(수) 오전 여객/화물
11/8(금) 오전 여객/화물
11/10(일) 오전 화물
11/10(일) 오후 화물
11/17(일) 오전 여객/화물
11/17(일) 오후 화물
11/20(수) 오전 여객/화물
11/22(금) 오전 여객/화물
11/24(일) 오전 화물
11/24(일) 오후 화물
11/28(목) 오전 여객/화물

※ 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<참고>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수종사자인 경우,

        보수교육을 8시간 이수해야 합니다.

◦ 1안: 보수교육(4시간) 2회 이수(총 8시간 이수로 인정)

◦ 2안: 강화교육(8시간) 1회 또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수종사자교육(8시간) 1회 이수
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(운수종사자 교육 등) 2항

   ②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

      하는 사람의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. 

   3.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

  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<신설 2020. 12. 29.>

※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는 당해

  연도 보수교육 면제입니다.(지정폐기물, 유해화학물질, 고압가스는 해당 없음)



□ 운수종사자 신규교육(16시간) 일정

교육 기간 대상 교육 장소
11/12(화)~11/13(수) 여객

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
12/11(수)~12/12(목) 여객

※ 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여객 신규교육을 이수한 당해 연도의 보수교육은 면제됩니다.

<참고> 여객 신규교육의 대상자는?

◦ 여객(버스, 택시) 업종에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(단,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

  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.)

◦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58조에 의거 신규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

   「교통안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7 제2호에 따른 심화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

   신규교육 면제(16시간)

□ 운수종사자 강화교육(8시간) 일정

교육 날짜 대상 교육 장소
11/26(화)

여객/화물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
12/13(금)

※ 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강화교육을 이수한 당해 연도의 보수교육은 면제됩니다.

<참고> 강화교육의 대상자는?

◦ 법령위반자(준수사항 위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)

   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

   -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<개정 2022. 1. 28.>

   -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

     포함(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)

   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(운수종사자) 준수사항 위반자로 

     2022. 11. 1.~2023. 10. 31.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

◦ 특별검사 대상자

   - 2022. 11. 1.~2023. 10. 31.까지 특별검사 대상자로 지정된 자

   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 가목 및 나목

   -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


